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비고

B○○(62세)
'20. 8. 28.경 자가격리 장소인 남해군 소재 자택을 나와
인근에 있는 홈마트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

11. 5.

불구속 기소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비고

A○○(22세)

'20. 2. 7. 및 2. 9.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93,000원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20. 10.경까지 이어폰 등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총 35명을 상대로 517만 원을 편취

11. 11.
구속 기소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박홍규
전화 055-760-4328 / 팩스 055-760-4453

보 도 자 료
2020. 11. 11.(수)

제  목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판매 사기, 자가격리 위반자 등 7명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용호)은 코로나19를 악용한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위반 사범 1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위반한 목회자 1명,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범 1명,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마스크를 판매한 사범 3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1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사건

○ 코로나19에 따른 불안 심리, 마스크 공급 부족 상황을 악용한 사기사범을

구속 기소함

2 자가격리조치위반 사건

○ 8. 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자가격리명령을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자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함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비고

D○○(27세)
'20. 4. 1.경 개인정보가 포함된 ‘○○○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발생보고’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자신의 입사
동기 약 30명에게 누설

11. 5.

불구속 기소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비고

C○○(59세)
'20. 8. 23.경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경남 남해군 소재
○○교회에서 신도 10여명과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

11. 5.

불구속 기소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비고

1 E○○(56세) E는 ’20. 2.경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9,000개를 F에게 판매
하고, F는 그 중 7,900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방문한 고객 등에게 재판매

11. 11.

불구속
기소

2 F○○(44세)

3 사단법인 G 법인 대표 E가 위와 같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양벌규정

3 집합금지명령위반 사건

○ 대면예배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목회자를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함

4 코로나19 접촉자 개인정보누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회사 직원을 개인

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함

5 마스크 관련 약사법위반 사건 

○ 약사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자들을 약사법위반으로 기소함

6 향후 계획 

  ○ 진주지청은 향후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계속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음 ▨


